
의안번호 제 722 호

의 결

연 월 일

년 월 일

(제 회)

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 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

제출연월일 2021년 5월 3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

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

일부개정조례안
의 안
번 호

722
제출연월일 : 2021년 5월 31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○ 가족숙소 신축 및 야영장 샤워시설 개보수에 따른 시설 운영의 변동

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청소년 및 도민에게 활동 편의를 제공하고자

사용료 사항을 신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시설 운영변경에 따른 신설 : 2건(안 별표)

- 가족숙소 운영 사용료 

- 야영장 운영 사용료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․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

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[별표] <전문개정>

  연수비,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 (제10조 관련)

□ 연수비(위탁교육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1인당,원)

  

구 분 숙박비(1박) 식비(1식) 교육비(1인) 비고

초등학생 8,000 5,000 15,000
중학생 8,500 5,500 15,500
고등학생 9,000 6,000 16,000

대학생/일반인 10,000 6,000 17,000
※ 식비의경우 식단변경 요구 시 사용자와 별도 협의. (단순 시설사용자의 식비도 위에 준함)
※ 19세 이하 청소년은 고등학생이하 연수비 적용.

□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원)

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 고

숙   소 1실/1박 44,000
대 강 당 1실/4시간 300,000

회 의 실 (대) 1실/4시간 150,000
회 의 실 (중) 1실/4시간 100,000
회 의 실 (소) 1실/4시간 100,000
다목적운동장 1면/4시간 200,000
캠프파이어 1면/1회 300,000 위탁만 운영가능

잔디운동장 1면/4시간 200,000
물놀이장 1면/1일 200,000

서바이벌게임 1명/1게임 학생(5,000),일반(15,000)
체험시설 1명/1회 10,000
야 영 장 1면/1박 35,000
가족숙소 1실/1박 73,000

※ 위탁교육의 경우, 서바이벌게임과 체험시설을 제외한 시설사용에 대해 추가요금 없음.



관계법령  발췌

▢ 청소년활동 진흥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7. “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”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(19세가 되는 해의

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

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

른 장소에서 숙박ㆍ야영하거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

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ㆍ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.

제24조(이용료 및 수련비용)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 단

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.

②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

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

용을 받을 수 있다.

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 ❍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시설변경으로 가족숙소 및 야영장이 신규 운영됨에 따라 적정 
사용료 제정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

  
2. 비용 발생 요인

 ❍ 가족숙소 및 야영장 운영을 위한 전기료 등 운영경비와 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료

3. 관련조문 

 ❍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4조(이용료 및 수련비용)

 ❍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(시설사용료 등) 

4. 비용 추계결과

 가. 추계의 전제

  ❍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원가계산서에 근거한 운영비 

 ❍ 공공운영 유사사례 분석 및 공공재 성격을 고려하여 적정 운영 수익률을 반영한 
비용책정

 나. 추계 결과

  ❍ (가족숙소) 운영경비 55,150천원(매년) / 수익료(50%임대시) 74,460천원  

  ❍ (야영장) 운영경비 44,107천원(매년) / 수익료(50%임대시) 47,250천원  

 다. 재원조달방안

  ❍ 자연학습원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: 도비(100%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

  

구  분
1차년도  
(2021년)

2차년도
(2022년)

3차년도
(2023년)

4차년도
(2024년)

5차년도
(2025년) 계

세     입 60,855 121,710 121,710 121,710 121,710 547,695

자연학습원
수익금

60,855 121,710 121,710 121,710 121,710 547,695

세     출 49,621 99,257 99,257 99,257 99,257 446,585

자연학습원 
민간위탁금

(도 100%)
49,621 99,257 99,257 99,257 99,257 446,649

내

역

인건비 21,250 42,500 42,500 42,500 42,500 191,250
전기료 21,408 43,147 43,147 43,147 43,147 193,996
소모품 5,305 10,310 10,310 10,310 10,310 46,545
관리비 1,658 3,300 3,300 3,300 3,300 14,858

 ※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위·수탁협약서 제10조(수입금의 귀속 및 처리) 에 근거, 수익금으로 

경비 충당하므로 수익증가분은 원가계산을 통해 민간위탁비 조정 예정

6. 작성자 : 여성가족정책관  이남희  


